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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4차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9. 12. 9.(월)~13(금)/프랑스 파리 OECD 본부 

ㅇ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ㅇ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 UNODC(유엔마약

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00여 명

□ 주요 결과

ㅇ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발표

- 우리측은 자연인과 법인의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법인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에 

대해 감청(wiretapping) 수사가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소개함. 

ㅇ ‘19.10월 시행한 그리스에 대한 3단계 현장실사 결과 논의

- 그리스의 이행 주 점검국으로서 10월 현장실사에 참여한 우리측은

실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그리스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 해외

뇌물제공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점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함.

- 동 법이 통과되어도 소급효 금지(제2조) 조항에 의해 범죄 후 판결

시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관대한 법이 적용되는 점, 벌금형의 금액 

감소(150,000유로 → 36,000유로)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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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주의 4단계 심사 후속 서면 평가

- 호주의 이행 주 점검국인 우리나라는 호주가 해외뇌물 제공 관련 

법인에 책임을 묻는 법안(CLACCC : Crimes Legislation 

Amendement Combatting Corporate Crime)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함.

  - 호주의 경우 총 13개 권고 중 완전 이행 6개, 부분 이행 3개, 불이행 

4개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음. 

ㅇ 해외뇌물방지법 수사사건 공유

  - 남아공,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3개국의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수사사건의 진행 상황 보고가 이루어짐.

  - 차기(내년3월) 회의시 우리나라도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 보고(연1회 실시) 예정

ㅇ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임명

  - 현 뇌물방지작업반 의장(Drago Kos, 슬로베니아)의 연임 문제에 대해 

헝가리는 동 인사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해 본국이 불수용한다는 이

유로 연임을 강력히 반대함.

  - 사무국은 헝가리 본국과 OECD 사무국간 고위급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차기 의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인사의 

의장직 지위가 그대로 연장된다고 언급함. 

< * OECD 뇌물작업방지반의 권고사항 및 후속검토 의제 >

1. 권고사항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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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뇌물범죄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변호사, 회계사, 감사관 등 적합한 비금융 인력들도 필요시 자금세탁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확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

b. 관련 직업군의 해외뇌물 범죄수익 세탁 및 해외뇌물 위험징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사례 연구가 포함된 설명서 배포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c. 금융정보분석원은 직원들이 해외뇌물범죄를 전제로 하는 자금세탁의 혐의

거래보고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의심

거래보고를 분석 및 전송하는 업무프로세스를 검토할 것. [협약 7조; 2009년

권고 III.i 및 IX.i; 3단계 권고 5]

2. 한국 공공기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한국이 해외뇌물범죄를

적발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공공기관(재외공관, 무역 진흥 기관, 수출 신용 기관,

공적 개발 원조기관 및 기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협업하는 기관들)의

담당자들에게 해외뇌물범죄 위험 징후와 이를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분명하고 체계화된 지침 및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권고 IX.ii]

3. 언론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작업반이 한국에 전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는 신빙성

이 높은 해외 뇌물범죄 혐의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b. 법 집행 당국이 국내외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배당할 것;

c. 언론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 관련 법이 해외뇌물범죄 보도에

있어 실제로 완전히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협약 5조 및 주석 27; 2009 권고

별첨 I.D.]

4. 회계사와 감사관에 의한 해외뇌물범죄 적발 관련, 작업반은 감사관들이 해외

뇌물 위험징후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이 회계 및 감사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인식제고 노력과 훈련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협약 8조; 2009 권고 X.B.; 2단계

권고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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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 규제에 관한 권고)

5. 해외뇌물범죄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북한 정권을 위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한국이 자국의 법제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1조; 3단계 권고 1(a)]

6.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증거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작업반은 해외뇌물범죄가 협약

1조에 부합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한국이 협약의 해외뇌물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해설서를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개별 또는 일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해설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국제상거래” 성립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b. 지역 관행에 대한 고려, 뇌물 등 금전 지불에 대한 현지 당국의 용인 또는

그러한 금전 지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등이 기소나 처벌에 있어 불처벌

사유 또는 예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c.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해외뇌물범죄가 해당 외국공무원의 자국법에 대한

입증 없이도 자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협약 1조 및 주석 3, 7]

7. 회계부정 범죄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목적 또는 그러한 뇌물공여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회계부정 범죄에 대하여 모든 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것;

b. 회계부정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시 기소하며, 이를 위하여 법 집행당국을

대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제공할 것. [협약 8조; 2009년 권고 X.A.]

8. 해외뇌물범죄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이 수사기관에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세탁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7조]

9. 해외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의 확립 등을 통하여 검찰과 경찰 기관간의 적절한

협조, 정보 공유, 해외뇌물사건 수사 관련 기관 간 권한의 충돌 조정을 보장

할 것;

b. 수사단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식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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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방면에 걸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것;

c. 감청은 국내 뇌물범죄 수사에서 사용 가능한 수사 기법이므로 해외뇌물범죄

수사에도 사용을 허용하도록 할 것;

d. 모든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있어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것;

e.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

f. 해외뇌물범죄가 협약 1조에 반하는 요소 때문에 불기소 되지 않도록 한다;

g. 해외뇌물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등을 통하여 정치적 또는 다른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협약 1, 2, 5, 6조; 2009년 권고 III.i 및 별첨 I.D.; 3단계

권고 4(c)]

10. 해외뇌물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시급히 법안을 개정하여 해외뇌물범죄로 자연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을

높일 것;

b. (i)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실제로 자연인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그리고 (ii) 필요한 경우 해외뇌물범죄 사건

에서 뇌물 및 뇌물수수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이 일상적으로 자연인으로

부터 몰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지침과 훈련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협약 3, 5조; 2009년 권고 IV, V; 3단계 권고 3]

11.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법공조가 필요한 해외뇌물범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 수사기관에 교육

등을 제공하여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공조(MLA)를

요청하도록 할 것; 한국은 본 작업반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외국 당국과의

접촉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사법공조를 활용할 것;

b. 해외뇌물범죄 사건과 관련된 범죄인 인도청구가 적시에 회신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협약 5조, 9조, 10조]

(법인의 법적 책임 및 관여에 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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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뇌물범죄를 저지른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신속히 법안을 개정하여 해외뇌물범죄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준을

높일 것;

b. 법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 지침 및 훈련을 제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i) 해외뇌물범죄 관련, 실제로 법인에게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며, 그리고 (ii) 필요한 경우 해외뇌물범죄

사건에서 뇌물 및 뇌물수수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일상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몰수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해외뇌물범

죄수익의 몰수와 산정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 [협약 2, 3, 5조; 2009년

권고 IV, V; 3단계 권고 3]

13. 법인의 관여 관련, 작업반은 한국이 해외진출 기업과 소통하는 모든 정부

기관과의 협력 하에 해외뇌물범죄 위험에 관한 민간 부문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뇌물방지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이루어지는 민간의 관여를 위한 프로세스와

이니셔티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2, 5조; 2009년 권고 X.C. 및 부속서 II]

(협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조치와 관련된 권고)

14. 해외뇌물범죄 방지를 위한 조세조치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한국 국세청을 통해 체계적으로 세금신고서를 검토하고 뇌물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 및 앞으로의 뇌물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적극적

으로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할 것;

b.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뇌물혐의가 국세기본법으로 인하여

법 집행 당국에 신고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정립

할 것;

c.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세금 감사

과정 등 별도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

d. 국세청이 뇌물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도록, 기소 당국이 해외뇌물범죄 유죄판결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할 것. [2009년 권고 VIII.i; 2009년 세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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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권고 8]

15. 공적 혜택(public advantages) 관련, 작업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조달청이 다자금융기관의 공공조달계약 금지기관 목록을 지속 확인하도록

장려할 것;

b. 조달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계약 당국은 공공계약 입찰업체가 반부패를

위한 내부 통제, 윤리규정, 감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적절히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c.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i) 한국국제협력단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마찬가지로

ODA 사업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자들이 어떤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선서하도록 하고, (ii) 계약 대상자뿐 아니라 한국

국제협력단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관련 기관의 직원들도 해외뇌물범죄의

위험성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것. [2009년

권고 XI; 2006년 수출신용 권고; 2016년 ODA 권고]

2. 후속검토 의제

16. 판례, 관행 및 입법 현황이 변화함에 따라, 작업반은 다음 사항을 후속 검

토할 것이다:

a.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검찰청 이첩 건 포함 해외뇌물혐의에 대한 공익신고의

효율성;

b.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공여행위 은닉을 목적으로 한 회계부정

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

c. 기소유예된 해외뇌물범죄 사건이 언제 어떻게 기소되는지의 문제;

d. 해외뇌물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해외당국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좌 소유자에 대한 고지 유예 기간이 충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e. 해외뇌물범죄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국제 요청에 대한 한국의 즉각

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여부;

f. 자연인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는 해외뇌물범죄 사건에서 법인의 법

적 책임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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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및 평가

ㅇ 우리나라의 4단계 권고사항 이행 보고 관련, 우리측의 법 개정 

노력, 특히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대한 감청 수사 도입 노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자연인과 달리 법인의 기본처벌 형량에 대한 법정형 강화가 

없는 점 등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내년 12월 예정된 우리나라의 서면보고시 상기 권고를 포함, 33개라는

비교적 방대한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차제에 

철저한 대비 필요

ㅇ 상기 외 우리나라는 호주 및 그리스의 이행 주 점검국으로 참여

하여 논의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g. 사건에 연루된 자연인이 한국인이 아닌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속인주의

관할권;

h. 유관 법인의 해외뇌물 공여에 대한 법인책임;

i. 법인에 대한 해외뇌물범죄 규제 수준;

j. 해외뇌물범죄 관련 법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국제뇌물방지법 조항

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적절한 감독이행”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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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회의 결과

□ 아젠다 회의

 ㅇ 선정된 주제에 대한 논의사항 

   - 협약 이행에 대한 동기부여: 협약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2009 

OECD 뇌물방지 권고안 개정방향과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검토

   - 법인 실소유주 정보공개: 2009 뇌물방지 권고안 검토시 법인의 

실소유주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해외뇌물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규모 평가: 해외뇌물사건의 피해

자들에 대해 비사법적 해결 등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부패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ㅇ IACC 의장인 Huegette Labelle는 뇌물방지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2020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함. 

□ OECD 뇌물방지 작업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사무국 연임의 건

 ㅇ 뇌물방지 작업반회의 의장국 전체가 사전에 동의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 의장(Drago Kos, 슬로베니아)이 연임

하며, 임기는 2020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었음.

 ㅇ 그러나 헝가리는 동 인사에 대한 결격사유(코스 의장의 전직이었던 

슬로베니아 경찰직 수행과 관련한 이유를 들며, 민감한 내용임을 

감안 더 이상의 구체 사유는 언급치 않음.) 때문에 본국이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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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유로 연임을 강력히 반대함. 

 ㅇ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운영규정인 만창일치(consensus)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임건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OECD 이사회에 

전달하고 결정이 있을 때 까지 현 의장단이 직무를 계속 수행함.

  - 의장직 결정에 대한 합의 불발로 운영그룹(management group) 구성 

역시 순연됨. 

□ 해외뇌물사건 공유(Tour de Table)

 ㅇ 남아공,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의 각 해외뇌

물방지법 위반 수사사건의 진행 상황 보고가 이루어짐.

  ※ 차기(내년 3월) 회의시 우리나라는 해외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상황 보고

(연 1회 실시) 필요

 ㅇ 한편, 사무국은 Tour de Table 사건부 관리 방법의 변경을 안내한 바, 

현재 동 사건부는 이메일로 공유되고 있으나, 차후에는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예정이라고 함. (각 사건은 혐의 사실, 진행

상황, 판결 또는 수사종결 내용, 형사사법공조 요청, 담당기관, 

정부출처 등의 내용 기재

  - 각국 수석대표(Head of Delegation)가 지정한 접속 권한 대상자만 

접속 허용

  - 현재는 matrix에 기재된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 등을 이유로 당사국이 

삭제 요청을 하여 뇌물방지작업반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matrix상 

삭제 가능하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 이후로는 일단 기재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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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매트릭스 이외에 법집행 데이터

(Enforcement data), 국가점검(country monitoring), 주제연구

(thematic studies) 내용도 포함 예정

□ 그리스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ㅇ 그리스가 뇌물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내용으로 형법과 

형사절차법을 두 차례 개정함에 따라 2019년 10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개정된 법령이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적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그리스의 3단계 이행평가를 담당한 주 심사국임.

  - 현장실사 결과, 2019. 7. 1. 법령개정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행위가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분류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경감*됨을 확인함.

    * 특히 뇌물의 대가로서 외국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의무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3년 이상, 5년 이

하의 형에 처해짐.

   - 개정법령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9.11.18.,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중범죄로 하고 5년 이상 8년 이하의 형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는 바,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현장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스의 개정 법안 관련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11월 개정법령 이후에도 여전히 경범죄로 보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3단계 평

가의 범죄관련 조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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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개정된 법률은 외국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의무위반행위

를 할 때에 벌금을 1,000~36,000유로로 정하였는데, 이는 3단계 

기준(15,000~150,000유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셋째, 11월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법령의 소급적용 

금지원칙 때문에 7월 1일 이후 형을 선고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약한(lenient)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몇몇 사건들에서는 

공소시효를 종료시키는 결과도 가져옴.

   - 그리스는 위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최근의 형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주요 해외뇌물사건을 중범죄로 보고 있고, 비록 전반적인 처벌은 

가벼워졌지만 형을 집행하는 방법에서 체계적인 변화가 수반되

었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나머지 지적들은 11월 개정법령에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답변

   - 사무국은 그리스에 대해 2020.6월 상기 사항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두보고 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스 법무장관에게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는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 서한을 보내기로 함. 

□ 호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ㅇ 호주는 4단계 이행평가 실시(2017.12월) 후속조치로 당시 뇌물방

지작업반으로부터 받은 13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보고를 

실시함.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호주의 이행 주점검국으로 참여함. 

 ㅇ 우리나라는 호주의 ‘기업에 의한 해외뇌물 및 관련 범죄 자체 

보고에 관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발간을 환영하고, 이를 대검

찰청, 연방경찰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적영역에 배포하도록 노력

(온라인 채널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를 통해 확산)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일부 사항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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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st Practice Guideline on Self-reporting of Foreign Bribery and Related 

Offering by Corporation

   - 호주가 해외뇌물 제공 관련 법인에 책임을 묻는 CLACCC(Crimes 

Legislation Amendment Combatting Corporate Crime) 법률 제정이 

진행중인 바, 법률 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

   - 또한 해외뇌물법을 위반한 법인을 기소하고 불법적 이득을 압류

하는 선례들을 구축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호주에서 발생한 해외뇌물죄 법인사건 두 건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100백만 호주달러가 넘으나, 벌금은 21.6백만불에 불과했으며, 이들 두 

사건 이후에는 법인에 대해 해외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 없음. 

   - 호주 공공조달기관에서 해외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입찰 

제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조치 전무

 ㅇ 호주의 권고사항 이행심사 결과 총 13개 권고 중 완전이행 6개, 

부분이행 3개, 불이행 4개로 최종 평가함. (호주에 대한 평가결과 

붙임자료 참조)

□ 우리나라 관련 주요 논의: 4단계 심사 후속조치 발표

 *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2018.12월 시행된 4단계 평가 시 법인과 자연인의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 강화를 권고(권고사항 10(a) 및 12(a)) 하였으며, 

1년 후인 금번 12월 회의시 동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구두보고할 것을 요청

 ㅇ 우리측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법안이 

2019.8월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동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개정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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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경우 범죄 수익이 5억원 , 자연인의 경우 범죄수익이 

1천만원을  넘으면 범죄수익의 2배 내지 5배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 상한을 대폭 늘린 한편, 하한도 최초로 설정

  - 가중처벌 벌금형 산정시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공여액을 기준으로도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특히, 범죄수익 및 공여액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면 법원 등에서 입증이 용이한 

공여액 기준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수익이 공여액보다 

작거나, 범죄수익이 입증되지 않을 때에만 공여액 기준을 사용하

도록 조치)

  - 또한 자연인에 대한 기본 벌금형 역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ㅇ 한편, 동 개정법률과 함께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대해 감청

(wiretapping) 수사가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제출

되었고,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이라면서 내년(2020.12월) 서면 

후속평가를 앞두고 기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중이라고 

언급

□ 콜롬비아 3단계 이행평가(주 점검국 : 칠레, 룩셈부르크)

 ㅇ 콜롬비아의 해외뇌물 수사기관인 superintendency of 

corporations(SC) 설립 및 2016년 해외뇌물 관련 기업처벌규정을 

입법한 바, SC는 해외뇌물혐의로 1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기 완

료하고, 2개 기업을 기소하였으며, 다수의 내사를 진행 중임. 

 ㅇ 뇌물방지작업반은 콜롬비아의 범죄수익환수 상황이 우려되며, 

해외뇌물 해결을 위한 검찰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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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자연인이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뇌물이 

관련된 자금세탁 수사 2건만 진행 중

  - 아울러 내부신고자 보호입법의 지속적 부재 및 해외뇌물신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접근성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됨.

□ 리투아니아 2단계 이행평가 후속조치 (주 점검국 : 아일랜드, 폴란드)

 ㅇ 2017.1월 이후로 해외뇌물방지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총 27개 

권고사항 중 16개 완전이행, 8개 부분이행, 1개 불이행 등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아직 기본법제 입법 등을 다루는 2단계 평가 진행중인 상태로, 3, 

4단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협약 등 이행 촉구를 위한 고위 대표단 파견 관련

 ㅇ (브라질) 브라질 상원은 2019.6.26. 판사와 검사가 증거 불충분 

시에도 유죄 판결을 한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 

및 대법원의 FIU 정보에 대한 증거사용 불가 결정 등을 이유로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가 참여한 고위 대표단 파견(High Level 

Mission)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 작업반은 FIU 정보의 증거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그 외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함.

 ㅇ (폴란드) 폴란드의 3단계 이행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에 따른 고위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함.

  - 일정이 선거 등으로 연기(2019.10월 → 2020.5월) 되었으며, 터키, 

러시아가 대표단으로 참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아르헨티나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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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것으로 확인

  - 폴란드는 고위급 파견 전에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2009년 뇌물방지권고안 개정 논의

  ※ 2009 Recommendation은 협약 제정 10주년을 기념으로 급행료 폐지, 내부

신고자(Whistleblowers) 보호, 사기업 준법(Compliance)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내용을 봍충하는 기능 수행

 ㅇ 작업반은 2009년 뇌물방지권고안 개정 논의 대상으로 34개 쟁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차기 회의를 전후하여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하에 

별도 소그룹을 구성, 각 쟁점의 2009년 권고안 포함 문제와 문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행점검 일정 관련

 ㅇ 사무국은 향후 이행점검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현재 4단계 일정은 2016년에 계획된 후, 1년에 6개국 이행점검 

시행을 원칙으로 시행 중이나, 이후 OECD 가입 추진국(코스타리

카 등) 및 추가 이행점검 필요국(러시아, 아일랜드, 체코 등) 점검

으로 인해 약 10회의 점검 일정 추가

- 2024.6월 각국에 대한 4단계 평가 완료를 목표로 했었으나 2025.12

월로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ㅇ 일정연기에 미국은 유감표명을, 캐나다는 OECD 예산상황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스위스와 프랑스는 1년 반 기간의 일정 연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4단계 수업 등 일정을 완료하여 영향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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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및 중점 추진 사항

 ㅇ 차기 회의는 2020.3월 개최 예정임.

 ㅇ 우리나라의 중점 추진 사항

  - Tour de Table 대비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진행상황 

보고(내년 3월 회의) 준비

  - 우리나라에 대한 4단계 이행점검 후속 서면평가(내년 12월) 준비

(33개 권고사항 이행 지속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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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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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호주에 대한 4단계 후속 서면평가 결과

권고 권고사항 주요 내용 판단 근거

1(a)
해외뇌물을 전제범죄로 한 자금세탁 처
벌 및 예방 강화, 특히 부동산 영역 중심

부분이행
해외뇌물을 전제범죄로 한 자
료에 1개의 케이스 자료만 있
으며, 정보가 제한적임

1(b)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전부이행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모두 
내부신고자 보호입법으로 충
분히 보호됨

1(c)
세무공무원에 의해 해외뇌물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작

전부이행
호주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충
분히 개정되어 d 뿐에 대한 충
분한 주의 사항을 담고 있음

2(a) 호주연방경찰에 대한 예산지원 전부이행
2019. 6. 해외뇌물에 대한 뚜
렷한 예산증가 확인

2(b) 호주검찰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행
일부 예산이 감소했으며, 비고
정 예산으로 인해 안정적 자금
확보 불분명

3 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교류 불이행
4단계 평가 이후 발전된 사
항이 없음

4(a) 해외뇌물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 강화 부분이행

해외뇌물로 계약 총액 총 1억 
호주달러 수주한 사례
(Securency NPA)에서 2,160
만불 추징 → 불충분 

4(b)
조달기관의 해외뇌물 범죄전력 기업의 
입찰제한 가이드라인 제작

불이행 가이드라인 제작 없음

5(a)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법인처벌 강화 불이행

2011년 개시된 Securency 
NPA 사건 이외 추가유죄판결 
선고사건없음(현재 재판 진행 
중인 1건 추가)

5(b)
기업에 의한 해외뇌물 및 관련범죄 자가 보
고에 관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제작

전부이행 가이드라인 제작 완료

5(c)
해외뇌물범죄 신고를 위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전부이행
연방경찰, 검찰 등 통한 대중
인식제고 노력 인정

6(a)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외뇌물방지를 위한 
기업의 준법관리(Compliance)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제작

전부이행

호주연방경찰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참여 등 
대기업, 중소기업에 공히 적
용되는 기준 제작 완료 

6(b)
해외뇌물방지 실패시 기업을 처벌하는 
CLACC법 입법이 완료되면, 사기업과 준
법관리 조치 제작

불이행 CLACC법 미통과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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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09 Recommendation 쟁점으로 논의된 34개 주제

Guidance on Article 1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1. 외국공무원 정의 및 자율성 원리(Defini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 and autonomy 

principle) 

 2. 공무원 직무범위 안팎 모두에 대한 작위, 부작위(Acts and omissions both inside and 

outside an official’s authorised competence) 

 3. 중간 매개자를 통화 뇌물(Bribery through intermediaries)

 4.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훈련(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on the offence) 

Guidance on Article 2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5. 관련범죄의 법인처벌(Legal person liability for related offences) 

 6. 법인 정의와 관할 기준(Definition of legal person and criteria for jurisdiction)

 7. 승계자 책임(Successor liability)

 8. 법인과 자연인 공동책임 집행(Enforcing the liability of both legal and natural persons) 

 9. 준법활동 강화(Enhancing complianc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action

 10. 외국 뇌물의 사전적 접근(Proactive approach to foreign bribery)

 11. 국가기관간 협력 및 소통(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national authorities)

 12. 훈련, 전문성, 지속성(Training, specialisation and continuity)

Investigation means and related issues

 13. 가능한 특별 수사기술(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available and used)

 14. 회사의 실소유주에 대한 접근(Access to companies’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15. 정보원, 협조적 증인 및 떠오르는 수사기술(Informants, cooperating witnesses and 

other emerging investigative tools)

 16. 국제적 평형 및 공조수사(International parallel and joint investigations)

Reinforcing Article 5 of the Convention :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17. 수사, 기소의 독립성을 위한 보호장치(Institutional safeguards for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authorities)

 18. 수사와 기소 한계(Thresholds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solving foreign bribery cases

 19. 효율적, 비례적, 억제력 있는 제재의 한계(Th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threshold for sanctions)

 20. 제재의 완화 요소(Mitigating factors in sanctioning)

 21. 몰수-범죄수익 확인 및 산정(Confiscation-identifying and quantifying proceeds)



- 33 -

Small faciliitation  payments

 22.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23. 법인에 대한 비형사적 절차 안에서 형사사법공조 제공(Providing MLA in non-criminal 

proceedings against legal persons 

 24. 형사사법공조 관련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in relation to MLA)

 25. 타국 관할기관과 조언, 협력(Consulting and co-operating with competent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26. 기존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완전한 사용(Make full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arrangements for MLA) 

 27. 적절한 자원제공, 역량개발 및 기술적 혁신 격려(Providing adequate resources, building 

capacity and encour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28. 다중관할사건(Multijurisdictional cases)

Awareness-raising and prevention

 29. 공공 민간영역에서의 인식제고 및 예방

Detection and reporting

 30. 해외뇌물신고의 접근가능한 통로(Accessible channels for reporting foreign bribery)

 31. 공무원에 의한 보고 촉진(Facilitating reporting by public officials)

 32. 내부신고자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33. 새무기관에 의한 해외뇌물신고 및 범행인지 증가(Enhancing detection and reporting of 

foreign bribery by tax authorities)

Suspension from public advantages

 34. 제재로서 효과적인 입찰정지의 이용(Availabilit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ebarment as a sanction) 


